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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」

심   사   보   고  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6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)

○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

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

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

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

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및

입양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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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

두고 실제 거주한 부모로 하였고

-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

하였음 .

○ 본 조례안은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
출산축하금을 지급하려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
-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는 되나,

비용추계서에 나타났듯이 연 4~6억원 가량 예산이 수반될 것

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

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1부


